
영업보상의 대상

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은 토지수용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협의에 의하여 

토지 등을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체결 당시, 토지수용법 제25조 제 1항의 규정에 의

한 협의의 경우에는 그 협의성립 당시 그리고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의 경우에는 그 

재결 당시를 각각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고, 영업의 폐지나 휴업에 대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영

업의 범위에는, 관계 법령에 의하여 당해 공공사업에 관한 계획의 고시 등이 있은 후에 당해 법률에 

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를 허가 없이 행한 경우 또는 관계 법령에 의

하여 허가·면허 또는 신고 등이나 일정한 자격이 있어야 행할 수 있는 영업이나 행위를 당해 허가·

면허 또는 신고 등이나 자격이 없이 행하고 있는 경우만 제외되므로, 공공사업에 관한 계획이 고시 

등이 있기 이전은 물론이고 그 이후라도 계약체결, 협의성립 또는 수용재결 이전에 영업이나 행위에 

필요한 허가·면허·신고나 자격을 정하고 있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그 허가 등의 요건을 갖춘 영업이

나 행위는 그것이 어느 법령에도 위반되지 아니하고 또한 위와 같은 보상제외 사유의 어디에도 해

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. (대법원 2001.04.27. 선고2000디50237 판결)


